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 개요1. 

제 안 자 이창열 의원  : 

제안일자   : 2024. 9. 2.

회부일자   : 2024. 9. 5.

상정일자   : 2024. 9. 5.

제안이유2. 

   관내 노후농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시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작업의 효율 증대와 농촌 ,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 조  ( 5 ) ‧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안 제 조  ( 6 )

보조금 지원 등 안 제 조  ( 7 )

보조금 지원 제한 안 제 조  ( 8 )



검토의견4. 

가 관련 근거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서  3 ‘「 」 지자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배 이상 높은 노후3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 안 제 조정의 2 ( )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후농기계 폐기 업소‘ ’‘ ’

등의 핵심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 조 보조금 지원 등 7 ( )에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함.

    ※ 지급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평창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 ① ② 

둔 농업법인



    안 제 조 보조금 지원 제한 8 ( )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종합검토의견5.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

례안은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보조금 지원 제한기준 

지원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1. 

지원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년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3. 지원대상 노후농기계의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